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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BNPP프레스티지적립식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채권혼합]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1 모투자신탁 투자비율 기재 보완

항목 정정전 정정후

1.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비율 기재

보완 : 제 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

상

 -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
가. 투자대상

1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적립식 안정형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혼합] : 100% 이하

2. 신한 BNPP 국공채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: 90% 이하

3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고배당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: 50% 미만

<신설>

 -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
가. 투자대상

1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적립식 안정형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혼합] : 100% 이하

2. 신한 BNPP 국공채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: 90% 이하

3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고배당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: 50% 미만

단, 상기 모투자신탁 전체 투자의 합은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50% 이상으로 한다.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1 모투자신탁 투자비율 기재 보완

항목 정정전 정정후

1. 모투자신탁의 추가 : 제 2부 1. 집합

투자기구의 투자대상

 - 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
가. 투자대상

1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적립식 안정형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혼합] : 100% 이하

2. 신한 BNPP 국공채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: 90% 이하

3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고배당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: 50% 미만

<신설>

 - 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
가. 투자대상

1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적립식 안정형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혼합] : 100% 이하

2. 신한 BNPP 국공채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: 90% 이하

3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고배당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: 50% 미만

단, 상기 모투자신탁 전체 투자의 합은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50% 이상으로 한다.

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1 모투자신탁 투자비율 기재 정정

항목 정정전 정정후

1.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비율의

정정 :  제18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

한도)

제18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

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에의 투

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

1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적립식 안정형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혼합]의 수익증권에 투자

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 이하로 한다.

2. 신한 BNPP 국공채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의 수익증권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

액의 90% 이하로 한다.

3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고배당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의 수익증권에 투자는 투자신탁

자산총액의 50% 미만으로 한다.

제18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

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3호에의

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

1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적립식 안정형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혼합]의 수익증권에 투자

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 이하로 한다.

2. 신한 BNPP 국공채 단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의 수익증권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

액의 90% 이하로 한다.

3. 신한 BNPP 프레스티지 고배당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의 수익증권에 투자는 투자신탁

자산총액의 50% 미만으로 한다.


